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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
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리투아니아 공화국(Republic of Lithuania)

2. 수도 : 빌뉴스(Vilnius, 54만명)

3. 인구․면적 : 285만명(2016년), 65,302㎢(한반도의 약 1/3)

4. 공용어 : 리투아니아어

5. 1인당 GDP : 12,780불(2015년)

6. 독립일 : 1990. 3. 11.(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)
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

2. 연혁

○ 1992. 10. 25. 헌법 제정 -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

○ 1993. 2. 3. 헌법재판소법 제정

○ 1993. 헌법재판소 설립

3. 구성

○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

(Justice)으로 구성

○ 재판관은 대통령,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여

국회(Seimas)에서 임명

- 재판관 후보자 명부는 국회의 심의 전 언론에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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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중임 불가

○ 재판관은 매 3년마다 1/3씩 교체

○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중에서 국회가 임명

○ 재판관 자격 : 법학을 전공하고, 변호사로서 법률실무나 학계에서

10년 이상 종사한 리투아니아 국민

4. 권한

① 법률과 국회규칙의 위헌여부심판

② 대통령령, 정부령의 헌법과 법률에의 합치여부심판

③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여부심판

④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확정

⑤ 국제조약의 헌법에의 합치여부심판

⑥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탄핵심판

5. 심리 및 결정

○ 심리

- 법률과 국회규칙의 위헌여부심판(권한 ①)은 정부, 국회의원 1/5

이상이나 법원이 청구

- 대통령령, 정부령의 위헌ㆍ위법여부심판(권한 ②)은 국회의원 1/5

이상 또는 법원이 청구하며, 정부령에 대하여는 대통령도 청구

- 재판소장은 소송요건심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재판관을 지명하

고, 지명 받은 재판관은 각하 또는 보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

사하고 사건 심리를 위한 논점을 분류함

- 소송요건심사 후 법률, 국회규칙, 대통령령, 정부령은 본안심리에

회부되면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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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안심리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재판소장은 지정재판관(Justice-

rapporteur)을 지명하고, 지정재판관은 당사자 신문, 당사자 주장

및 증거 확정, 증인ㆍ감정인 신문, 관련자료 요구 등의 업무 수행

- 본안심리를 위하여 당사자,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변론을

열고 증거조사를 행함

- 심리는 전체 재판관 2/3 이상의 참석으로 진행되며, 판결(Ruling)

과 결정(Decision)은 참석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, 가부동

수일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

○ 결정

-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개인을 기속하며,

최종적이어서 항소 불가

- 판결의 재심은 판결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 사실이

발견되거나, 판결에 기초하는 헌법규범이 변경되었을 때 헌법재판

소가 재심 여부를 결정

- 권한 ③∼⑥에 대한 사건은 국회의 청구(Inquiry)에 의하여 권고

결정(Conclusion)을 내리며, 국회가 권고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내

림

6. 기타사항

○ 헌법재판소장의 부재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재판소장

이 지명하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를 대행

7. 연락처

○ 주 소 : Gedimino pr. 36 LT-01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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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lnius

Lithuania

○ 전화번호 : +370 5 261 1466

○ 이메일 : pastas@lrkt.lt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lrkt.lt/en/

※출처: 세계은행 웹사이트

리투아니아 헌법

베니스위원회 CODICES

(2017. 10. 작성)


